
코로나19 안내문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2023. 1. 7.

한국 입국 후 : 중국 출발 입국자
(입국 후 1일 이내 검사) 대한민국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검사 받기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중국발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항공권, 여권 등)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검사실시
(Q-CODE 결과 등록) PCR검사결과 큐코드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접속하여 등록하기
  - ➀ Q-CODE 홈페이지 ‘입국 후 검사 등록하기’ 클릭 → ➁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 입력하고 ‘조회’ 클릭 
     → ➂ 검사 일자, 검사 결과 입력하고 검사결과지 또는 검서기관발송 문자 업로드
※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검사(권고)

단기체류외국인 검사·격리 비용안내

(검사비용)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에서 ‘한국에서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로 지불가능(비용 본인부담)
(격리비용) 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양성) 시 별도 장소에서 7일간 격리(비용 본인부담)
※ 검사·격리를 거부하거나 관련 비용 미지급 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 46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  및 입국 규제 될 수 있음

< 한국 도착 후 주의사항 >

장기체류외국인 내국인인 경우,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등을 이용하여 이동 권고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하고 자택 또는 별도 대기장소에서 대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 방문

한국 입국 전 :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Q-CODE 정보 입력) 탑승 전 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 발급 
* 큐코드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 접속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국·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전 Q-CODE 입력을 완료하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 출발 입국자는 추가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Q-CODE에 등록 해주시기바랍니다.

※ 대한민국 도착일 기준, 7일 이내 중국을 체류‧방문 후 타국가 또는 타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한 자는 
그 사실을 Q-CODE 혹은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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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ase the abovementioned items are not complied with properly, traveller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10,000,000 pursuant 

to the related Acts and in case violations belong to illegal actions, causing damages to the country 
following additional disease prevention actions and spread of infection, travellers may be liable for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s. 

For travellers who have departed from China, Hong Kong or Macao, please complete the Q-CODE details 
before arrival, and submit a COVID-19 negative certificate. 

In addition, travellers arriving from China must additionally take a PCR test within 
1 day after arrival, and register the test result in Q-CODE.

※ If the arriving travellers have stayed or visited China, Hong Kong or Macao within 7 days as of the date of arrival in South 
Korea, it must be declared in the Q-CODE or Health Questionnaire.

COVID-19 Notice
for travellers arriving in South Korea from China, Hong Kong and Macao

Before arriving in Korea: Travellers arriving from China, Hong Kong and Macao 
(Negative certificate) Submit the PCR negative certificate for test taken within 48 hours as of depar-
ture date 00:00 or RAT negative certificate by specialists for test taken within 24 hours to the Quaran-
tine Officer
(Complete Q-CODE input) Fill in the quarantine information in Q-CODE before boarding and obtain 
the QR Code
* Connect to Q-CODE website (https://cov19ent.kdca.go.kr)

After arriving in Korea: Travellers arriving from China 
(Test within 1 day after arrival) Take the PCR test within 1 day after arriving in South Korea 
- For foreign residents and foreigners on long stay, you must present documents confirming that you have 
  arrived from China (flight ticket, passport, etc.) and identification card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Domestic Residence Certificate, etc.) when you visit the Health Center 
- For foreigners on short stay, take the test at the COVID-19 Test Center in the airport  
(Registration of test result) Register the PCR test result by connecting to the Q-CODE website 
(https://cov19ent.kdca.go.kr) 
- ① Click ‘Register test after arrival’ at the Q-CODE website → ② Enter the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Date of Arrival
   then click ‘View’ → ③ Enter the test date and test result then upload the Test Report or SMS sent by the test institute  
※ In case of those arriving from Hong Kong and Macao, take PCR voluntarily within 3 days after arrival (Recommended)

Cost of test and quarantine for foreigners on short stay 
(Cost of test) Payable by ‘Credit card that can be used in Korea’ at the COVID-19 Test Center in the 
airport (Cost to be borne by you)
(Cost of quarantine) If you are tested positive as a result of test, you are subject to quarantine at a 
separate place (Cost to be borne by you)  
※ If you refuse the test or quarantine or if the related costs are not paid, you may be subject to deportation and entry may
      be restricted pursuant to the Immigration Act Article 11 and Article 46

Precautions after arriving in Korea 
In case of foreigners on long stay or foreign residents, taking your personal vehicle or Quarantine Taxi 
from the airport to your house is recommended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until you check the PCR test result and wait in your house or a separate 
waiting place 
In case you experience COVID-19 symptoms, visit the nearest medical institute



未切实遵守上述事项时， 将根据相关法令给予1年以下的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下的罚款。
违反遵守事项的事实属于违法行为，因额外的防疫措施及感染扩散等引起国家损失时，

将被追究民事上的损害赔偿责任。
2023年1月7日

如果是来自中国大陆、香港、澳门的入境者，请在入境前完成Q-CODE输入，
并提交新冠阴性确认书。

此外， 来自中国大陆的入境者需额外在入境后1天以内接受PCR检测，
并在Q-CODE中登记检测结果。

※ ※ 以到达韩国的日期为基准，入境者在7天以内如有滞留、访问中国大陆、澳门、香港的经历，
需通过Q-CODE或健康状态问卷申告相关事实。

新冠介绍
来自中国大陆、香港、澳门的入境韩国者

入境韩国之前：来自中国大陆、香港、澳门的入境者
（阴性确认书）以出发日0点为基准，向检疫官提交48小时以内检测的PCR阴性确认书或24小 时以内检测的

 专业RAT阴性确认书
(完成Q-CODE输入）搭乘前，在Q-CODE中输入检疫信息，并完成二维码发放
* 访问Q-CODE网站（https://cov19ent.kdca.go.kr）

短期滞留外国人检测·隔离费用介绍
（检测费用）机场新冠检测中心支持“在韩国可以使用的信用卡”结算（费用自理）
（隔离费用）检测结果确诊新冠（阳性）时，在另外的场所进行7天隔离（费用自理）

※ 拒绝检测、隔离，或未支付相关费用时，根据《出入境管理法》第11条及第46条，可能遭遇强制出境及限制入境

到达韩国之后的注意事项
长期滞留外国人或本国人从机场前往住宅时，建议使用自己的私家车或防疫出租  
确认PCR检测结果之前，尽可能减少与他人的接触，在自己家或单独的等待场所耐心等待
出现新冠疑似症状时，前往附近的医疗机构

入境韩国之后：来自中国大陆的入境者

（入境后1天以内接受检测）入境韩国后1天以内接受PCR检测
 -本国人、长期滞留外国人前往保健所时，必须携带能够确认从中国入境的材料（机票、护照等）
   和身份证（居民登录证、外国人登录证、韩国居住证等）。
-短期滞留外国人前往机场新冠检测中心接受检测 
(在Q-CODE登记结果）访问Q-CODE网站（https://cov19ent.kdca.go.kr），登记PCR检测结果
- ①访问Q-CODE网站，点击“入境后检测登记” → ②输入护照号、出生日期、入境日期，然后点击“查询” 
   → ③输入检测日期、检测结果，并上传检测结果单或检测机构发送的文字
    ※ 来自中国香港、澳门的人员入境后3天以内自律接受PCR检测（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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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



민감정보 처리 내역 동의

다음단계로 넘어감



정확한 여권번호 입력
예) M1234567

E-mail 주소 입력

QR코드를 회신 받을 이메일 주소 입력

다음단계로 넘어감







휴대폰 이용 불가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 내 연락 가능한 지인, 숙소 등의 연락처 입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 주의사항 확인 후 파일 업로드



건강상태 정보는 도착 예정일 3일 전부터 입력 가능



입력 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 클릭

입력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클릭하여 수정

건강상태 정보는 제출 후에도 수시 수정 가능



제출 완료 시 QR코드발급 및 이메일 회신



‘입국 후 검사등록’ 클릭하기



★입력번호 또는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자 입력하고
'조회‘ 클릭하기

★검사일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발급 받은 검사결과지(또는 검사기관 발송 문자)

업로드 후 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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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Get Started





Agre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greement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greement of the uniquely identifiable information



Agreement  of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e.g.,) M12345678 (Enter the correct passport number) 

e.g.,) 12345abc 

(En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QR code response)



Fill out the items below with reference to your passport  





If you have special issues, such as an unopened mobile phone, 
enter your residence or company phone number









* After verifying the entered information, click Submit
* If you made an error, click Edit to amend it  



QR code issued and e-mail sent following the completion of submission



Click on “Registration of post-entry inspection“



★Enter your input number or passport number, 
date of birth, and date of entry, and click “inquiry”

★ Enter your test date, test results, etc., 
and upload the issued test result sheet
(or SMS from the testing center) and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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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意使用条款



同意收集、使用个人信息



同意固有识别信息



同意敏感信息处理明细



e.g.,) M12345678 (填写正确的护照号码) 

e.g.,) 12345abc 

(填写可接收QR码的邮箱地址)



参考本人护照填写下列项目





若有本人手机未开通等特殊情况，则请填写居住地址或公司号码





确认注意事项后上传文件





* 确认所填写的信息后点击提交
* 若填写错误，请点击修改进行更正



提交完成后将发放QR码并回复邮件







 중국·홍콩·마카오發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23.1.21.)

 1.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은? 

 ㅇ (공항)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여 국내에 도착한 입국자

 ㅇ (항만)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승선하여 국내에 도착 후 하선을 원하는 입국자

  - 단, 하선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국가(지역)에서 승선한 경우만 제출 대상임

 2.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ㅇ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검사방법항목이국문또는영문으로발급되었다면그외항목이현지어라도인정 가능

 3.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4.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ㅇ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ㅇ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3.1.5. 10:00시 출발 시 1.3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또는 1.4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5.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6.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ㅇ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 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7.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ㅇ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8.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9.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

되는지?

 ㅇ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10.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ㅇ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1.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만 6세 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ㅇ 다만,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2.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ㅇ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ㅇ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공무국외출장 목적으로 발급된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소지자(대사관 직인 필)

 ㅇ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ㅇ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등유전자증폭검출에기반한검사또는전문가RAT를통한확진

※음성확인서제출예외대상이라도, 발열등증상이있는경우에는항공기탑승불가

 13.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ㅇ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 불허(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다만,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및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

(12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ㅇ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4.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5.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ㅇ (공항)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ㅇ (항만)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항일 기준)*인 내국인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1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ㅇ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7.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ㅇ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검사방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있는서류인경우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내국인의경우, 국내또는해외에서검사하여발급된서류모두를인정중

구 분 확진일

⇒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11. 26.

(‘출발일’ -40일)
‘23. 1. 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12. 26.

(‘출발일’ -10일)
‘23. 1.5.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11. 25.

(‘출발일’ -41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12. 27.

(‘출발일’ -9일)
‘23. 1. 5.

(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
(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18. 영유아의 경우 공항검사 후 “공항 내 대기장소 대기” 의무가 있는지?

 ㅇ 국내 거소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가 있어 재택격리 전환 
가능한 만 6세 미만 아동과 그 동행자(단기체류외국인)는 공항 검사 후 
보호자* 거주지에서 검사결과 대기 가능

 * 국내 거소지가 확실한 보호자(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만 가능(신분증 지참)

 ㅇ 이동시 대중교통은 이용 불가하며, 본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만 이용 가능

※기타상세사항은검역소또는검역관의지시에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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